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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   산   총   칙 -

1.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‘등록금회계’ 와 그 외 

재원으로 구성된 ‘비등록금회계’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연계한 예산

편성 요령에 의거하여 편성한다.

2. 자금예산의 규모

  가. 등록금회계 수입·지출 : 각 75,695,207,047원

  나. 비등록금회계 수입·지출 : 각 42,783,839,142원

  다. 교비회계 수입·지출: 각 117,966,249,493원 (※ 내부거래 금액 512,796,696원 제거)

3. 예산편성의 기본방침

  가.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,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외국인 학생 확대 모집 등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

있는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경영 능력을 제고한다.

  나.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하며,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낭비를 제거한다.

  다.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한다.

4.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, %)

관 금액 구성비
보수 34,632,889,558 29.36%

관리운영비 20,568,225,847 17.44%
연구·학생경비 44,621,660,117 37.83%
교육외 비용 445,786,010 0.37%

투자와기타자산지출 51,169,511 0.04%
고정자산매입지출 16,920,525,814 14.34%

유동부채 및 고정부채상환 725,992,636 0.62%
계 117,966,249,493 100.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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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장기차입금의 한도액: 20,000,000,000원

6. 일시차입금의 한도액:  3,000,000,000원

7.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  가.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.  

  나.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제13조제1항에 의거 동일 관내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

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.

  다.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제7조제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

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고 지정된 항목의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. 

  라.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산초과지출 항목 발생 시 충당한다. 

  마.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

할 수 있다. 

8. 수입․지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과 같다.


